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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[시행 2026. 1. 1.] [법률 제20432호, 2024. 9. 20., 일부개정]
법무부 (법무심의관실) 02-2110-3164

       제7장 부양
 

제974조(부양의무)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.

1.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

2. 삭제<1990. 1. 13.>

3. 기타 친족간(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.)
 

제975조(부양의무와 생활능력)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

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.
 

제1008조(특별수익자의 상속분)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

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. <개정 1977. 12.

31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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